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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

구하 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

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

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 연구 역

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

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

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 다.

주제어 : 처분 동결, 기록 동결, 처분 중지, 기록 보유, 기록 평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system of records disposal freeze and to 

draw tasks and propose measure to establish it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First of all, it reviewed the korean regula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disposal freeze and suggestions in research paper. While analysing the 

disposal freeze systems of US and Australia, it identified that the systems 

were principally run by the National Archives. Thus, 2 cases analysis were 

conducted in each country. Based on these, this paper studied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what could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records disposal freeze in terms of the regulation, implementations, 

standard notice statement as well as procedures for korean public records.

Keywords : disposal freeze, records freeze, records hold, retention 

freeze, records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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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록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사건 및 사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최

근 10년 가량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2008년부터 시작된 4 강 정비사업에 한 

끊임없는 의혹 제기, 2009년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2014년 세월호 침

몰 및 이후 사건 처리와 책임 소재 규명, 소위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드러

난 박근혜 정부의 행정업무에 한 설명책임 요구,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

성 및 운용, 과정을 알 수 없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도입 결정 등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은 수많은 사안이 존재한다. 미국

이나 호주가 운  중인 처분 동결 제도가 있었다면 국가기록원이 기록 처분 동

결 명령을 내려 해당 부처와 기관의 기록 폐기를 중단시키고 관련 조사 주체가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기에 충분한 사안들이다.

처분 동결 기록(frozen records)은 “처분 상 기록이지만, 소송·조사·

감사 등 특별 상황으로 인해 처분이 유보된 기록”이며, 처분 동결 명령

(hold order)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처분 지침의 보유 기간보다 더 오

래 보존하게 해주는 조치”로 정의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245-246). 따라서 

처분 동결은 소송이나 조사 및 감사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사안에 한 국민의 설명책임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자 국

민의 권한 이행 도구 중 하나이다(Okinawatimes 2017; 남경호 역 2017). 또, 

중 한 사회적 사건으로 두될 조짐이 드러나는 초반에 사전적으로 도입

될 수 있어, 기록관리 전문 역이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Reed 2005).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관련 기관이나 보유 주체가 무단파기하기

도 하고,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폐기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해당 사안이

나 사건을 실체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워진다. 2008년부터 시작된 4 강 사

업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약 10년이 지난 지금 조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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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작한다고 해도 보존기간 만료로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폐기되었을 것

이다. 2009년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던 중 디가우

저를 사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경향신문 2010). 2014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서도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기록을 집중 삭제하

다는 근거 있는 주장이 존재한다(뉴스타파 2014). 2016년 청와  문건 유출

이 드러난 이후 청와 는 집중적으로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기록 폐기

를 의심받았으며(JTBC 2017), 박 전 통령 파면 후 청와  공식 SNS 계정도 

무단 삭제하 다(한겨레 2017). 이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 법적 분

쟁의 상이거나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적 조치를 

취해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의 생활과 접한 사안에 

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실무적으로 국가기록원이 처분 동결 지시를 내린 경험은 존재한다. 

2014년 국가기록원은 과거사기록물 조사지침을 배포하며, 조사 상 기록

물의 폐기를 동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국가기록원 2014). 그런데 국가기

록원의 처분 동결 지시문을 들여다보면, 그 주요 근거는 국가기록원의 수집 

및 기록 확보를 위한 것이며, 처분 동결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명확한 

처분 동결을 지시할 법률적 권한 확보 없이 동결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

구하 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

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

다. 최재희(2014)나 이승억(2014) 등의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기록관

리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상으

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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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 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

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 다.

본 연구는 Discovery 제도를 분석 상에서 제외하 고, 기록관리 정책 결정 

및 이행 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처분 동결 제도를 상으로 하 다. 현행 법령 

내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기록원이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현문수 외 2017), 국가기록

원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조정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현재 

국가기록원의 기능인 기록관리 정책기능과 이행기능이 향후 분리되거나 별도 

주체의 기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정 기

관을 지칭하지 않고, 정책 결정 기구나 정책 이행 기구 등등으로 명명하 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록의 처분 동결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거버넌스 체

계가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해서도 논외로 하 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록

관리 기구 및 조직 개편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국가기록 평가를 포함하여 기록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

해관계자 그룹에 한 고민도 큰 틀에서 함께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은 포괄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

계에 따라 3부는 독립적인 기록관리의 역할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

가 3부, 특히 사법부의 역할을 모두 포함하는 처분 동결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Discovery의 역까지 포괄해야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기록 처분 동결 논의

1) 제도 및 실무의 측면

앞서 소개한 것처럼, 2014년 국가기록원은 과거사기록물 조사지침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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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며, 조사 상 기록물의 폐기를 동결할 것을 지시하 다(국가기록원 

2014).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처분 동결 지시문을 들여다보면, 그 근거로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용어 정의와 제9조의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의 업무 및 제19조의 기록물의 관리 조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

관의 범위, 제40조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조항을 명

시하고 있을 뿐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권한이나 정해진 이관 사

항 등이 그 내용으로, 직접적인 처분 동결이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처분

권한 인가와 관련된 근거로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예외

조항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 동결의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가기록원의 수집 및 기록 확

보 근거로 활용되었다. 결국 명확한 법제도 근거가 미약함에도 1,600여개에 

달하는 기관에 폐기 동결을 명령하 다(국가기록원 2014, 2) 하여도 무리는 

아니다.

이처럼 우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기록 처분 동결에 한 

언급이 없다.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아도 미국과 호주의 기록 처분 동결의 

근거가 되는 국가기록원의 공공 기록 상의 처분 결정권한이나 인가권한

도 미약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단위과

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하여 시행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제26조 제2항

의 단서조항을 통해 “ 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 법령도 처분 동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일

부의 주장(최재희 2014)이 있다. 해석의 문제일 수 있으나, 제25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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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으며, 관할 구기록물관리기

관의 절 적 인가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26조 제2

항의 단서조항 역시 일부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예외적으로 조정하기 위

한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단위나 범정부 단위의 기준표를 

포괄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이들 조항을 근거로 처분 동결을 명령한 적이 없다는(이승억 2014) 사실은 

시행령 조항이 국가적 사안에 응할 수 있는 기록 처분 동결에 적용하기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초기 공공표준으로, 2007년 제정된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P-2007-06]

도 처분 동결을 포함하 다가 이후 개정 과정에 삭제하 다. 2007판의 

4.1.11에 의하면, 기록물철 단위의 처분 동결(disposal freeze) 설정 및 해제 

기능은 필수 기능요건이며, 처분 동결이 설정되면 일자 산정은 정지된다(국

가기록원 2007, 16). 그러나 이후 개정본인 1.1 버전과 1.2 버전에서는 처분 

동결 요건이 삭제되었다. 법적 근거 없는 시스템 기능요건을 필수로 지정

하기 어려운 점이 요건 삭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 연구에 드러난 처분 동결 논의

기록 평가(appraisal) 역 내에서 우리나라 공공기록을 상으로 한 처

분 동결의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부 연구가 제도 도

입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승억(2014)은 동시  

기록화를 위한 평가선별 논의를 전개하며 입법 미비로 인해 처분 동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세월호 사건의 사례를 들며 형 사

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

이 모호해 정부나 법원, 의회 모두에서 기록물 폐기동결 조치가 전혀 이루

어지지 못했고, 특별 입법 과정에도 이에 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 다(이승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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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원(2013)도 현재 단위과제 중심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를 제

기하며 그 개선방안 중 하나로 거버넌스형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적용을 

제안하 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관련 기록을 상으로 범정부적인 처분동결 조치를 행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 다(설문원 2013). 

제도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최재희(2014)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처분 동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만 실무 이

행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처분 동결의 주체는 구기

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일 것이며, 호주의 처분 동결 지침을 벤

치마킹한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최재희 2014).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많고, 필요한 사안에 해 

명확하게 처분 동결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모호하다(이승억 2014). 

따라서 현행 법령이 구기록물관리기관에 처분 동결 지시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국내 연구는 제도 도입과 

이행의 시급한 필요성에도 공공 기록 상의 처분 동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처분 동결 제도 분석

1) 미국의 기록 처분 동결

미국의 국립기록관리기관인 NARA는 연방 기록의 처분에 한 최종 인가

권을 지니며, 미국의 연방정부기록을 상으로 한 동결 조치는 36 CFR 

Subpart B의 1228.32와 Subpart D의 1228.54에 따른다(GPO 2000). 감사나 

법원의 명령, 수사나 소송, 연구를 비롯해 기타 기관의 운 상 목적으로 행

정적·법률적·재정적 가치를 조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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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록은 기존의 보유일정에 따른 처분에서 제외되

고 일시적으로 처분이 집행 유예된다(GPO 2000, 598-600). 특히 연방기록

센터에 의하면, 기록 동결(record freeze)은 기록 생산기관이 기록 보유 고

지를 받았으며, 상 기록이 연방기록센터(Federal Records Centers)의 관

리 관할 하에 있는 경우 행해지는 조치로, 애초의 기록 생산기관이 FRC에 

해 기록 동결을 요청하여 이루어진다(NARA n. d.). 이에 따르면, NARA

는 기록 동결(record freeze)과 기록보유(litigation hold)의 의미를 구분한

다. 진행중인 소송이나 재판 등에 따라 내려진 보유 고지를 근거로 기관은 

자관의 관할 하에 보유중인 기록에 해서는 기록 보유(hold) 명령을, 연

방기록센터 관할의 기록에 해서는 기록 동결을 요청(NARA n. d.)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NARA의 문서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에 의하면, 기

록 보유(records hold)는 부처 법무부서(General Counsel’s Office)를 통해 부

처가 발행하는 보유 명령(litigation hold)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이며, 동결된 

기록(frozen records)은 기록의 행정적·법적·재정적 가치를 변경할 특수

한 상황 때문에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이 해당 기록의 처분일

정을 임시로 유예한 것이다(NARA 2013). 따라서 기록 보유와 기록 동결은 

NARA의 승인 여부로 구분되는 특징이 드러난다. 

NARA의 승인이 필요한 기록 동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NARA 2013). 

우선, 정부부처는 36 CFR 1228.5에 따라 임시적으로 기록의 보유기간 변

경을 필요로 한다. 둘째, 부처는 36 CFR 1228.54(a)(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일자를 넘겨 1년까지 기록이 필요함을 특정 기록센터에 알린다. 셋

째, NARA의 장(The Archivist)이 연방 부처로 하여금 처분일정의 보유기

간보다 기록을 더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44 U.S.C.2909(GPO 2006, 

97)에 따라 기록 시리즈/시스템의 보유일정 연장에 한 부처의 서면 요

청을 인가한다. 넷째, NARA는 여러 부처에 존재하는 기록 시리즈를 포괄

할 수 있는 전면적인 동결을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담배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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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위한 동결, 허리케인 카트라나 기록에 한 동결이 이러한 경우

이다.

동결 절차는 일시적인 보유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연방기관의 장이 NARA

로 이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도록 규정한 36 CFR Subpart D의 1228.54

에도 드러난다. 결국, 미국의 경우 많은 수의 처분 동결 절차의 시작은 

NARA가 아니라 개별 기관이며, 미국 정부가 법정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전 

국민적인 처 및 관심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해서는 NARA의 포괄적 처

분 동결이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케 한다.

2) 호주의 기록 처분 동결

호주의 아카이브법(Archives Act 1983)에 따라 호주 국립기록관리기관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은 정부 기록의 처분과 폐기를 인가하

는 고유 권한을 지닌다(OPC 1983, 13). 정부기관 역시 법률이 정하는 바나 

NAA의 허가 없이는 기록을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OPC 1983, 26). 이 

법률에 따라 공표되는 공통기능 처분지침(Administrative Functions Disposal 

Authority: AFDA)을 통해(이미  2016), NAA는 각 정부기관이 기록을 처

분하기 이전에 처분 동결 명령이 적용된 기록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Anderson(2011)은 호주 NAA가 운 하는 기록 처분 동결의 특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한다. 우선, 호주의 기록 처분 동결은 특정한 법률 조항의 근

거에 바탕을 두기보다 도덕적(moral)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 매우 광

범위하며, 따라서 특정 기록을 지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중적이지 않은 제도이며,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도 

친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넷째, 기록 처분 동결 고시의 상은 주로 인권이

나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 NAA가 운 하는 처분 동결에서도 드러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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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한 최종 인가권한을 지닌 NAA는 시 적 상황에 따라 국가적으

로 주목받거나 논란을 유발하는 특정 주제 및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

에 해 폐기를 금지하기 위한 처분 동결 명령을 내리며, 그 상 기록은 

별도의 해지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파기가 금지되도록 하는(NAA 2010, 

xii)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4장의 사례 분석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부분 전국적인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설립과 함께 NAA

의 처분 동결 고시가 내려지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 운 과 

비교하여 호주의 기록 처분 동결은 NAA로 표되는 상위 기록관리기관이 

특정 조사나 목적 하에 여러 호주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해 

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는 하향식이자 목적(조사) 지향적인 특징을 보인다

(Anderson 2011). 

한편, 호주는 NAA의 처분 동결과 맥을 같이하기 위하여 개별 주 차원에

서도 기록 처분 동결을 위한 정책문을 공표하고 있으며, 주정부 수준에서

의 이행절차를 밝히기도 한다. 일례로, 북부주(Northern Territory)의 아카

이브 서비스(NT Archives Service)는 주정부 관광문화부 소속으로 주 정부 

및 공동체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NTG 2016). NT 아카이

브 서비스와 NT 기록 서비스(Records Service)는 공공기록에 적용되었던 

기존 처분 일정을 임시 유예하고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정하고 

이를 정책문으로 공표하며, 정책문에 따른 실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체

크리스트 등을 포함하는 이행 권고문도 함께 발행하는 한편, 기록관리기관

과 일선 정부기관 간 역할체계도 간략히 제안하 다(NTG 2017). 처분 동

결 정책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첫째, 적용

되는 각 기록 처분 동결을 위해서는 NT 아카이브 서비스와 NT 기록 서비

스 모두의 인가가 필요하며, 둘째, 공공 역의 조직은 기록 처분 동결에 

따른 공공 기록이 동결 기간 동안 보유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닌다

는 것이다(NTG 2011). 또한 부록으로 기록 처분 동결의 워크플로우(NTG 

2011a, 8)와 처분 동결 고시의 프로토타입(NTG 2011a, 9-10)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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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퀸즐랜드 주 아카이브도 처분 동결 정책을 2010년 발행한 

바 있다. 이를 들여다보면 퀸즐랜드 주립 아카이브가 적용하는 각 처분 동

결을 위해서는 주립 아카이브의 장(the State Archivist)의 인가가 필요하며, 

공공 당국은 기록 처분 동결에 따른 공공 기록이 동결 기간 동안 보유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닌다는 두 가지 정책적 원칙 천명한다(The States 

of Queensland 2010). 앞서 사례로 살펴본 NT 아카이브 서비스의 정책문과 

거의 동일한 원칙을 밝히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정책문의 구성내용 역시 유

사했다.

3) 소결

제도 분석을 통해 두 국가 모두 국가기록 평가의 주체인 국립기록관리기

관(national archives)이 모든 공공 기록 처분의 최종적 권한을 공히 지니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 기록의 처분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사례 조사를 진행하나가며, 미국과 

호주의 처분 동결 조치 이행 과정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정부기관이 연루된 소송이 발생하 을 경우 

이에 응하기 위해 공공 기록에 한 기록 보유 명령과 이에 따른 처분 동

결을 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본 태풍 카트리나 참

사 이후 기록 동결과 같은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주로 사회적 사건에 따른 

조사나 지속적 감시를 위해 처분 동결 제도를 운 하는 호주와 다른 강조

점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관  기관의 요청과 인가를 통한 처분 동결 

제도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개 기관의 요청에 해 NARA

가 처분 동결을 인가하는 방식의 경우는 두 기관 간의 서면 요청과 인가로 

처리되고 처분일정표 조정의 절차를 그 로 밟는 방식으로 파악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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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별도로 NARA가 처분 동결을 고시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이와 비교하여 호주의 처분 동결 제도와 절차는 NAA의 주도로 이행되

는 특징을 보 다. 처분 동결의 주요 사안도 국가적 관심사나 국민의 생활

과 접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수의 기관을 

상으로 한 NAA의 처분 동결 고시를 지원하는 제도와 절차를 운 하고 

있었다.

4. 처분 동결 사례 분석

1) 미국의 연방정부－담배회사의 소송 관련 기록 처분 동결

NARA를 통해 확인된 표적인 처분 동결 사례는 미국 정부와 담배회사

와의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다. 1999년 9월 미국 정부는 주요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시작했다(U.S. DOJ 2014). 2000년 NARA와 DOJ는 미 연방기록센터

와 개별 기관에게 담배회사 소송과 관련된 기관이 생산한 문서이며, 소송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을 계속해서 보유할 의무를 부과하 다. 즉, 연

방기관은 즉각적으로 기록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 및 통제 중인 소송 관련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되, 해당 기관의 기록이

면서 연방기록센터나 기타 외부 문서 저장 시설에 있는 문서를 포함해 광

범위하게 기록을 찾을 것을 요청받았다. 

이 고지는 다음의 문서를 포함하여 담배나 담배회사와 관련된 문서를 

기록 탐색의 범위로 제안하 으며, 나열된 문서 범위에 한정하지는 않는

다고 설명한다(NARA 2009). 이 소송에 필요한 기관 기록이 연방기록센터

에 있을 경우를 위하여 NARA는 연방기록센터의 관련 기록의 처분을 동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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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처분 동결 대상 
기록 범위

▪흡연 관련 환경/상태나 질병에 해당하는 치료/처치를 제공하는 미국 정부
의 비용

▪흡연 관련 환경/상태나 질병을 위한 연방정부의 복리후생 지출
▪흡연 관련 환경/상태나 질병에 대한 연구
▪청소년 흡연
▪니코틴과 중독
▪담배 디자인－가능한 안전한 담배를 개발하려는 시도나 이에 대한 광고 포함
▪흡연 관련 환경/상태 질병에 대해 회복 및 잠재적 회복을 위해 연방정부

가 지출/부담해야 하는 복리후생 및 비용
▪미 정부나 부처, 기관 등의 담배나 담배회사에 관한 소송이나, 이에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일 경우
▪담배, 흡연과 건강, 담배회사 등에 대한 여타 법 집행 활동이나 제안된 규범

<표 1> 미국 연방정부－담배회사 소송 관련 기록 처분 동결 대상

이후 연방기록센터는 2009년 담배회사 소송이 항소소송으로 접어들었으

며, 소송과 관련된 기관이 연방기록센터가 보관중인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

록 계속해서 처분 동결 조치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고지하 다. 미국 

 필립 모리스(미) 소송이 추가 소송절차를 밟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관

계로 인해, 이전 고시된 처분 동결이 여전히 그 로 효력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NARA 2009). 다만, 기록 검토 이후 소송과 관련 없는 기록의 

처분을 위해서는 NARA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인가받을 수 있음도 알리고 

있다. 2014년 11월 26일, 연방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에 해 해제 명령을 내

려, 관련 기록의 처분 동결 조치도 해제절차를 밟았다(NARA 2014).

2)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관련 기록 처분 동결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관련 기록의 처분 동결 사례는 미국 농

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서비스청(Farm Service Agency: FSA)

의 고시(AS-2109, AS-2111)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이후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 했으며, 이 참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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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라는 통령의 명령에 따라, 백악관은 이 참사와 관

련하여 국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다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 즉 현재 보유중인 기록과 향후 

생산될 관련 기록 일체를 보유할 것(USDA FSA 2006a; USDA FSA 2006b)을 

아래 그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 다. 

<그림 1> 연방 정부부처 대상의 기록 동결 요청 
메모(USDA FSA 2006a)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백악관은, 국토안보부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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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및 그에 따른 홍수와 여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명령에 명시된 

기관은 관련 기록 일체를 보유하고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 이 명령문에는 

상 기록의 유형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모든 문서와 보고

서, 저술, 편지, 공식 및 비공식 메모, 의사소통(이메일과 팩스, 전화기록은 

물론이고 연방부처와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 역의 주체와의 모든 의사소

통), 계약, 협약, 일정, 스프레드시트, 출장기록, 데이터,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사진 및 모든 유형의 모든 기록이 상으로 포함되었고, 44 U.S.C. 

3101 등이 규정하는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USDA FSA 2006b).

이에 근거하여 미국 농무부 FSA는 다른 소송 사안과 함께 묶어 발행한 

‘담배회사 소송과 집단 소송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따른 기록 보유 동결

문(Records Retention Freeze Required by Tobacco Litigation, Class Action 

Litigation, and Hurricane Katrina: Notice AS-2109)’과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따른 기록 보유 동결문(Records Retention Freeze Required by Hurricane 

Katrina: Notice AS-2111)’을 고시하 다. 두 개의 고시를 확인한 결과, 첫 번

째 고시는 소송 관련 기록의 보유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연구

에서는 주로 두 번째 고시(AS-2111)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았

다. 백악관의 보유 명령서 사본이 첨부된 이 고시는 무기한 기록 보유라는 

동결 조치의 배경과 목적, 상 기관, 이관 가능한 기록 저장소, 사무국별 

이관 지원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USDA FSA 2006b). <표 2>는 동결 고시문

이 전달하고 있는 정보와 작성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구성항목 내용 작성예시
고시 

발행기관
고시 발행의 책
임기관 명시

USDA Farm Service Agency
Washington, DC 20250

참조번호 고시 고유번호 Notice AS-2111

<표 2> 백악관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관련 기록 동결 명령에 따른 
USDA FSA의 고시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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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영토 내 핵실험 기록 처분 동결

현재 유효한 처분 동결 고지 중 오랜 기간 동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호주 토 내 핵실험 기록에 한 처분 동결 고지이다(NAA 

2017). 별도의 고시문을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NAA(2017)에 의하면, 국 

정부는 호주 정부의 동의와 지원 하에 1952년부터 1968년까지 서호주 연

안 1곳과 남호주 내륙의 2곳 등 호주 토 내 세 군데에서 핵 실험을 진행

발행일 고시 발행일자 2016. 8. 1
제목

처분 동결 고시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목 표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따른 기록 보유일정 동결

수신 대상
처분 동결 고시
의 수신 대상(기
관, 개인 등)

수신 : FAS(Foreign Agriculture Service)와 RMA(Risk Management 
Agency) Office

배경
처분 동결의 근
거와 배경, 대상
기록의 범위를 간
략 소개

무기한 기록 보유
백악권의 명령에 따라 FAS와 RMA 사무소 전체는 허리케인 카트리
나와 관련된－홍수 및 그 여파 기록 일체를 반드시 보유·보존·관리
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기록이 포함된다.

목적 처분 동결 고시
의 목적을 명시

이 고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유·보존·관리
하는 모든 사무소에 고시한다. 또한 관련 기록의 폐기와 관련된 여
타의 규정과 기관 보유일정표를 무시해야함을 명령한다.

지속기간 처분 동결 고시문
의 파기일 명시 처분 일자 : 2007년 7월 1일

필요 조치
대상 기록의 보
유·보존·관리를 
위해 이관할 수 
있는 시설 안내

이관 가능한 기록
A. 인가된 저장 시설 : FAS/RMA 사무국은 비현용 기록을 저장하려

면 반드시 연방기록센터를 이용해야 하며, 상업 저장시설을 이용
해서는 안 된다. …

B. NARA와의 협약사항 : NARA는 기록 보유 연장 요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폐기할 수 없거나 기록 동결로 인해 보유해야하는 비현
용 기록의 수용에 동의하였다.

C. 폐기 : 기록 보유 요건이 해제되고, 폐기 인가 및 폐기 가능한 
시점이 오면 NARA는 이 기록을 폐기할 것이다.

지원사항
처분 동결 이행
과 관련한 지원
사항과 문의정보

A. 기록 이관 준비 지원 : 사무국별 이관 준비를 위해 표에 명시된 
담당자 정보를 이용하라.…

B 문의 : 이 고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로 문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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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후 건강상 향을 포함해 핵실험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1984년 

호주 정부는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를 설립하 다(Commonwealth 

of Australia 1985, 1-2). 

NAA는 1984년 7월에 핵실험 및 실험장소와 관련된 모든 기록에 해 처

분 동결을 고시하여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 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NAA 2017). 개괄적인 상 기

록은 <표 3>과 같다.

내용

처분 동결 대상 
기록 범위

▪실험장 관련 기록으로, 실험장 공사, 이용, 오염 제거, 분해를 포함
▪실험장에서 수행된 운영사항과 관련된 기록
▪실험장에서 근무했던 인력 관련 기록
▪핵실험과 관련된 다른 곳에서 근무했던 인력 관련 기록
▪실험장 및 타 장소를 모두 포함하여, 핵실험과 관련하여 이용된 장비

의 처리나 폐기 관련 기록

<표 3> NAA의 1984년 7월 핵실험 및 실험장소 관련 기록 처분 동결 대상

4) 호주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관/시설의 대응 관련 기록 처분 동결

NAA는 2012년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정부 기록에 해 호주 정부기관에 

처분 동결을 고지하 다(NAA 2012). 아동 성범죄는 호주정부의 중  관심

사 중 하나이다. 직간접적으로 아동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해 적절하게 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공동체의 우려의 목소리

가 잇따라, 2013년 호주정부는 시설 및 기관에서의 아동 성범죄 응에 

한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를 설립하 으며 2017년까지 운 할 계획이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14).

이 처분 동결 고시(Notice of disposal freeze)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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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연방정부 기록의 확인과 뒤이은 호주정부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

한 것이며, 관련 기록의 보유 요건을 명확히 밝힐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이 고시문의 결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무단 폐기하는 경우 아카이브

법과 조사위원회법 등에 따라 처벌됨을 함께 언급한다(NAA 2012).

처분 동결 고시는 해당 처분 동결의 근거와 해당 고시로 인해 향을 

받을 기록의 범주 및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상 기관에게 요구하는 행

위와 그에 따른 향을 명시한다. 또, 부록으로 상세한 처분 동결의 

상 기록 범주 및 이와 관련된 AFDA와 GRA(General Records Authorities)

등의 기록 처분지침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처분 동

결 고시의 구성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이 구성요소

는 NAA가 고시한 여타의 상세 수준의 처분 동결문에도 유사하게 포함

되어 있었다.

구성항목 내용 작성예시
참조번호 고시 고유번호 2012/4206

제목
처분 동결 고시의 범위
를 확인할 수 있는 제
목 표시

처분 동결 고시 :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시설의 대응 관련 기록

수신 대상 처분 동결 고시의 수신 
대상(기관, 개인 등)

수신 : 정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정부 부처, 정부 당국
과 정부 기업 및 기관과 여타의 조직 일체

고시 개요
처분 동결의 대상과 고
시의 주체(NAA), 필요성
의 간략 설명

이 문서는 처분 동결이 부과된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정부 기
록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정부 기관과 … 고지하기 위함이다. 
…

사건 배경 처분 동결의 배경이 되
는 사건의 간략 소개

2012년 12월 12일에 총리는 호주 정부가 호주 내 아동 성범
죄에 대한 시설의 대응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를 설립함을 발
표하였다. …

목적
처분 동결 고시의 목적
을 명시
NAA가 승인한 처분 지
침에 따른 처분이 유예
됨을 강조

이 처분 동결의 목적은 조사위원회 및 호주 정부의 후속 활동 
과정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지
원하며, 관련 기록 보유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인가받지 
않은 문서와 기록 폐기에 해당하는 처벌은 아카이브법과 조사
위원회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있다. …

권한 처분 동결 고시의 근거 
법령 제시 Archives Act 1983의 24(2)(b)와 24(2)(c)에 따른 것이다.

<표 4>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시설 대응 기록 처분 동결 고시의 주요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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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기록

대상 기록을 다각도로
범주화하여 제시
일정표 1과 2로의 안내

이 처분 동결은 관련 정부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체에 
적용된다. …
개략적으로, 이 처분 동결은 조사위원회의 권한 내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호주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 호주 정부 공무원 
및 호주 정부 영역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했거나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을 다룬다. …

NAP
처분 동결 고시로 인해 
Normal administrative 
practice도 적절하게 수
정해야 함을 안내

이 처분 동결의 조건에 따라, 부처들은 정상적인 행정 실무
(NAP) 적용에 따라 동결과 관련될 수 있을 모든 기록을 파기
해서는 안 된다. 고시의 영향 하의 부처는 기존의 NAP 정책과 
절차를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지속기간 처분 동결 고시의 효력 
발생 및 지속기간 안내

이 처분 동결은 2013년 1월 31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 
National Archives가 다음 고시할 때까지 이행될 것이다.

필요 조치
처분 동결 고시에 따라 
대상 부처 및 기관이 이
행해야 하는 조치를 개
괄적으로 안내

1. 모든 직원에게 처분 동결을 통지한다.
…
5. 이후 고시가 발행될 때까지 처분 동결의 대상인 기존 및 
생산될 기록을 보유한다.

영향
처분 동결 이행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처리/검
토/저장 비용 등의 부담 
주체는 개발 부처임을 
안내

-

문의정보
처분 동결 고시와 관련
된 문의 기관 연락처(이
메일, 전화번호 등)

-
고시 

책임자
고시 발행의 책임자 및 
고시일자 -

부록 - 
일정표

Schedule 1: 처분 동결
의 대상 기록 범주(상세 
기록 범주 포함)

…
범주 1-3의 기록은 모든 부처에 적용된다.
1. Non-residential contact with people uner 18
2. Worker whereabouts
3. Legislation, policies, program planning and agreements
범주 4-6의 기록은 다음 부처에 적용된다.
- 현재 및 과거 혐의에 연루된 부처
…

Schedule 2: 처분 동결
과 관련된 처분 지침

이 일정표의 목적은 처분 동결 고시의 대상 기록과 관련있을 
처분지침과 실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함
이다. 이 리스트는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
관련 기록 처분 지침은 다음을 포함한다.
- Advisory Bodies(GRA 26)
- Community Relations (AFDA)(AFDA Ex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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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미국과 호주가 이행한 공공 기록 처분 동결 운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된 처분 동결의 배경 사건은 주로 국가적인 

조사의 상이거나, 다수 국민의 삶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 관련

된 것이었다. 둘째, 하나 이상의 기관에 포괄적으로 관련 기록의 처분 유예

를 명령할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처분 동결의 사안은 다르나 고시문

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처분 동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동결의 목적

과 향을 받는 기관과 기록 범위 및 필요한 조치, 효력 유지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책임 기관 및 담당자 안내 등을 주요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미국과 호주는 서로 다른 이행 사례를 보 다. 우선 미

국의 2개 처분 동결 사례를 더 상세히 구분해보자면, 첫 번째 담배회사 소송 

관련 처분 동결 사례는 소송으로 인한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의 증거 보존 요

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관련 기록을 자체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연방 정

부 기관은 기관 차원의 기록 보유 결정(litigation hold)을 하고 기록 검토를 통

해 필요한 기록의 처분을 유예할 것이며, 연방기록센터에 일부 기록을 이관한 

기관의 경우 그 기록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NARA가 연방기록센

터의 관련 기록 일체에 해 포괄적인 처분 동결(record freeze)조치를 취하

고, 이후 개별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 이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관－NARA 

간 요청 절차를 통해 처분 동결 범위에서 제외하기도 하 다. 

미국의 두 번째 사례는 백악관, 즉 통령의 명령에 따른 처분 동결 사례

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참사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

해 통령이 관련 기관에 기록 일체를 보유할 것을 공표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상 기관은 이 조사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에 적용된 처분 일

정을 동결하 다. 만약 통령의 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 내

에 기록을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NARA와의 협약에 따라 연방기록센터로

만 이관을 하도록 하 으며, 명령 해지 등 폐기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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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NARA의 권한으로 기록을 폐기함을 알 수 있었다. 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지만, NARA가 연방기록센터 내 관련 기록의 처분을 동결하는 조

치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목이다.

호주의 두 사례는 미국과 달리 서로 유사점이 더 많았다. 소송이나 조사 

모두의 경우에서 NAA가 관련 정부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정부 기관 전체

에 기록 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는 처분 동결을 고시하고 있었다. 일부 오래 

전의 고시는 고시문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공표된 고시문의 구성은 앞서 

분석한 사례의 구성항목과 구조면에서 유사하 다.

5. 공공 기록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와 방안

1) 법제도 도입을 통한 이행 근거 마련

앞서 미국과 호주의 제도 및 사례 분석 결과, 우리의 공공 기록에 한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의 선결 과제는 처분 동결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공공 기록에 한 최종적인 처분 인가 

및 동결 명령권은 해당 공공 기록 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 및 이행 기구에게 

강력하게 부여하되, 실질적인 처분 인가 및 동결 결정 과정에는 국가 기록

관리 정책 결정 기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과정을 필히 거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개별 기록관리기관이 필요한 사안에 하여 

특정 기록이나 기록 집합에 한 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처

분 동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예외적

으로 단위과제 수준의 기록 집합을 상으로 한 보존기간 조정 인가권을 부여

할 뿐이며,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전면적이고 강력한 처분 인가권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국가기록원은 당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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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등을 이유로 기록에 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해당 조사에 필요한 

기록 일체를 안전하게 확보해 줄 근거와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조

사의 상이 되는 공공 기관 및 조직의 기록에 해 자행된 무단 파기와 폐기

를 막을 방법이 찾지 못했다. 결국, 국민 및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여러 사안

에 기록을 통한 증거적 바탕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UN이 언급한 ‘기록

을 통한 진실을 알 권리’(UN 2015, 1)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특정 기록관리기관이나 기록관리 정책 결정 

기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 등에 한 기록관리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기록물관리

기관의 위상 제고에 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처분 동결 제도 도입

을 넘어서는 큰 그림의 국가 기록관리체계 및 평가체계 재설계의 역의 

문제이다. 전체적인 합의가 성립된 전제 하에, 법령 개정 시 호주와 같은 

강력한 법 조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파기는 불법이며, 이에 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기본 조항으로 구성하되, 오히려 구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해 관할 공공기록관리의 최종 책임기관이 보유 및 처분 일정표를 공식

적으로 승인하거나 특별한 상황에 해 상 기록을 처분 보류 및 처분 동

결하는 상황을 예외로 제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2) 처분 동결 이행 체계 설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처분 동결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규범

이 필요하다. 처분 동결의 결정에서부터 이행, 해제까지 일련의 과정을 밟는 

동안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해 정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 역시 여러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근거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호주의 NT Archives Service가 운 하고 있는 정

책 이행 체계(NTG 2011b; NTG 2017)를 참고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

공 기록 상의 처분 동결 이행 체계를 구성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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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처분 동결 이행 체계(안)
(NTG 2011b; 재구성)

공공 기록을 상으로 한 처분 동결의 주체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가 기록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주체이다. 첫 번째 주체

는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설계한

다. 이는 법령이 부여한 처분 인가권에 따라 처분 동결 제도를 어떻게 정책

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필수적인 절차일 것이며, 처분 

동결 제도 및 이행 체계에서 해당 주체의 공공 기록 처분 인가 권한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래 특정 기록 집합

에 한 처분을 동결해야 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 주체는 미리 수집된 정

책과 절차에 따라 처분 동결을 공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공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별 주체이다. 

특정 공공 기록 집합에 해 처분 동결이 고시되면 개별 주체는 동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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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기록에 해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관 단위나 범기관 

상의 처분 동결에 따라 해당 주체는 처분 동결의 상이 되는 기록을 확인하

여 해당 기록에 부과된 처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예시킨다. 개별 주

체는 이 과정에서 관할 기록관은 물론, 개별 직원이나 외부 아웃소싱 조직 

등을 지원하여, 처분 동결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역할과 책임을 맡는다.

3) 표준적인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

실제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상으로 한 기록 동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 

시작은 처분 동결 고시일 것이다. 일관된 처분 동결 지시 및 이행을 위해서

는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항목 역시 표준화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의 처분 동결 제도는 다소 상이하 으나, 앞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 처분 

동결의 고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즉 구성 항목의 면에서는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 항목을 <표 5>와 같이 도출해 보았다.

구성항목 주요 내용
고시번호 ▪고시 고유번호

고시 발행기관 ▪고시 발행의 책임기관 명시
발행일 ▪고시 발행일자
제목 ▪처분 동결 고시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목 표시

수신 대상 ▪처분 동결 고시의 수신 대상(기관, 개인 등)
고시 개요 ▪처분 동결의 대상과 필요성을 간략히 개괄
사건 배경 ▪처분 동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

목적 ▪처분 동결 고시의 목적을 명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승인한 처분 지침에 따른 처분이 유예됨 명시

권한 ▪처분 동결 고시의 근거 법령 및 근거 고시 제시
영향을 받는 기록

▪대상 기록을 다각도로 범주화하여 제시(유형, 주제, 분류 등)
  ※ 관련하여 부록으로 상세한 기록 범주나 유형을 제시하여 원활한 기

록 처분 동결을 지원

<표 5> 공공 기록 대상의 처분 동결 고시 구성(안)



286   기록학연구 53

우선 각 처분 동결 고시를 고유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시번호가 필요할 것

이다. 고시 발행의 책임이 있는 발행기관과 발행일, 고시의 효력이 발생할 

상 기관인 수신 상을 명시하도록 하 으며, 해당 처분 동결 고시의 상

과 필요성에 한 개요, 처분 동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나 사안에 한 설

명 정보도 포함하 다. 다음으로는, 해당 고시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며 근

거 권한을 밝히고, 고시로 인해 처분 동결될 상 기록의 범위와 지속기간, 

필요한 조치와 이에 필요한 책임사항을 명시하 다. 전체적인 처분 동결 과

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 부담의 주체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행

과 관련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접촉 가능한 연락정보도 명시하도록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고시의 본문과 별도로 처분 동결의 상 기록 범주

와 해당 동결 조치로 향을 받는 처분 지침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여 각 

해당 기관이 처분 동결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4)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안)

이행 시나리오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과 이행 기능을 담당

지속기간
▪처분 동결 고시의 효력 발생일
▪처분 동결 고시의 지속기간
▪처분 동결의 예상 해지 시기 안내

필요 조치 및 책임
▪처분 동결 고시에 따라 대상 부처 및 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개

괄적으로 안내
▪대상 부처 및 기관 자체 보유 및 자체 보유 기간 초과 시 영구기록물관

리기관 이관 등 상세한 조치 제시
▪각 조치에 대한 개괄적이거나 상세한 역할 책임 명시

영향 ▪기록 확인 과정을 비롯해 처분 동결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처리/검
토/저장 비용 등의 부담 주체 명시

지원 및 문의정보 ▪처분 동결 이행과 관련한 지원사항과 문의정보(이메일, 전화번호 등)
부록

▪처분 동결의 대상 기록 범주(상세 기록 범주 포함)
▪처분 동결 고시로 인해 검토해야 하는 처분 지침[기록관리기준표 내 보

존기간; 분류기준표 내 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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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구와 공공 기록에 한 최종적인 기록 처분 인가권한을 지니는 기

구가 정의되고 처벌조항도 마련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기록 처분 동결 시나리오를 구성해보았다. 주요 관련 주체는 앞선 2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 국가 기록관리 정책 결정 및 이행 주체[주체 1]와 2) 

개별 공공기록관리 주체[주체 2]이다.

특정 조사나 수사,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 등에 해 [주체 1]은 관련 

공공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전체에 기록 처분 동결

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주체 1]이 기록 처분 동

결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표 6>과 같을 수 있다.

절차 주요 내용
수행된 업무 및 
수행기관 확인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수행된 공공 업무 기능과 처리과정 확인
▪BRM 등 정부업무분류체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기능 확인
▪확인된 업무 기능과 처리과정의 수행 주체(기관) 확인

생산 기록 범주 
확인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 범주 확인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생산되었을 기록 범주 확인

대상 기관 정의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업무에 개입한 기관이나 기관 범주 정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기록을 생산한 기관 정의

대상 기록 범주 및 
기준표 정의

▪대상 기관 전체 또는 기관 범주별 처분 동결 고시를 통해 동결될 
대상 기록 집합 및 세부 범주 정의

▪처분 동결 고시를 통해 이행이 유예될 관리기준표 지정(예. 행정안
전부의 안전 기능 등)

지원 담당자 배치 ▪대상 기관과 접촉하며 처분 동결 이행을 지원할 담당자/부서 선정 
및 배치

<표 6> 주체 1의 기록 처분 동결 결정 과정(안)

우선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가 수행되었으며, 이 업무의 수행 

주체를 확인한다. BRM 등의 정부업무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업무 기능을 확

인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기록의 

범주와 생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의 범주를 확인한다. 업무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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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한 개괄적 조사 및 확인 과정에 드러난 상 기관과 기록을 중심

으로 하여, 향후 처분 동결 고시에 포함할 상 기관과 기록 범주, 처분 동

결 고시로 인해 효력이 정지될 관리기준표 등을 정의한다. 처분 동결 고시 

이후 상 기관과 접촉하며 동결 이행을 지원할 담당자나 담당부서도 선정

하여 배치한다. 이 과정을 거친 이후 [주체 1]은 공식적으로 상 기록의 처

분 동결을 고시한다. 고시문의 구성은 앞 절에서 제안한 처분 동결 고시 구

성(안)을 활용한다.

처분 동결문이 고시되면, [주체 2]는 이를 반 하여 기관 차원의 처분 동

결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주체 2]가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해보

면 <표 7>과 같다. 

절차 주요 내용
고시 접수 및 

역할 배분
▪공표된 고시 접수
▪처분 동결의 이행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선정

기록 처분 동결 
공표

▪기관 내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 처분 동결 결정사항 공표
▪기관 내 직원 전체가 이 고시에 대응해야 함을 안내
▪선정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안내해 기관 내 이행을 지원

대상 기록 범주 검토 
및 기록 조사

▪고시에 정의된 기록 범주를 확인하고 기관 내 보유 기록 여부 검토
▪기관 내 보유 기록을 대상으로 고시의 세부 기준별 기록 조사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기관 내 기록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서 내에 처분 동결 대상 기록/집합과 예외 기록/집합을 구분

하여 리스트 작성
▪처분 동결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관 기록 조사를 통해 확

인된 추가 기록범주가 있다면 [주체 1]과 협의하여 조정

처분 동결 이행
▪처분 동결 대상으로 확인된 기록 및 기록집합에 대해 적용되는 관

리기준(보존기간)을 동결/유예
▪처분 동결 이행 시점부터 한시 기록의 폐기시기 산정이 정지되도

록 조치
▪처분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대상 기록 보유

<표 7> 주체 2 수준에서의 처분 동결 이행 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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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2]의 처분 동결 이행은 [주체 1]의 고시 접수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공표된 고시를 접수한 후, 처분 동결 이행의 책임자와 실무담당자를 선정한

다. 기관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책임은 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실무책임은 기록관리담당자가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할 배분 이후에는 기관 내 전 직원을 상으로 기록 

처분 동결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 차원의 결정사항을 알린다. 이

때 기관의 전체 직원이 이 고시에 응해야 함을 안내해야하며 기관 내 책

임자와 실무담당자도 함께 안내하여 이행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고시에 정의된 기록 범주를 확인하고 기관 내 보유 기록인지의 여부를 검

토하고 세부 기준별 기록 조사를 실시한다. 기록 조사 이후에는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되, 보고서에는 처분 동결 상 기록 및 집합과 동결에서 제외

되는 기록 및 집합을 구분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약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기록이지만 동결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기록이 확인되었다면 [주체 1]

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주체 2]는 확인된 기록에 

해 적용되는 관리기준, 즉 보존기간 산정을 동결하여 기록의 폐기 시기 

산정이 정지되도록 조치하고, 동결 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기록

을 보유한다.

6. 맺음말

UN은 분쟁을 경험한 국가에서 이후 과도기적인 사법처리과정의 성공적 

운 과 결과에 기록과 기록관리기관, 특히 국립기록관리기관의 역할이 필

수적임을 천명하 다(UN 2015, 1). 과도기 체계에서 기록관리와 기록관리

기관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평가(appraisal)이며, 평가의 첫 이행 과

업이 바로 공공 기록에 한 일시적 처분 동결이라고 강조한다(UN 2015, 

15). 과도정부 기간 동안 인가받지 않은 기록 폐기를 처벌하는 내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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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처분 동결 명령을 내리되, 통상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장(the national 

archivist)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개별 기관이 발행한 기존의 처분 지침을 검

토하고 지위를 회복시키거나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안

내한다(UN 2015, 15).

우리나라도 현재 국정공백기를 넘어 국가적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

정에 있다는 점에서, UN의 이런 권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

부가 내세운 ‘적폐청산’이나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의 국정과제 및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국정운 목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23)를 실현하려면 

처분 동결 제도의 도입과 실효성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 역에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

기 위해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처분 동결 제도 도

입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연구의 전제는 국가 기록

관리의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처

분 동결 제도가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이행체계 등의 초점도 이

에 맞추어 과제를 도출하고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형식구조 차원에서 처분 동결 정책의 집행 시나리오를 제안하

다. 다만, 현재 법령의 전면적 개정 논의와 함께(현문수 외 2017) 국가 기

록관리기구 및 기능 재편에 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곽건홍 2017; 설문원 

2017; 오항녕 2017; 이승일 2014; 조 삼 2017), 특정 기구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결정 체계를 제안할 수는 없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 기록관리처

분 동결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 동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결정 메커니즘’ 

등에 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볼 것이다.

또, 향후 전체 국가적 운 을 염두에 둔다면 처분 동결 제도의 도입과 운

을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송이나 법원의 

명령, 의회에서 의결하여 운 되는 조사위원회 등의 이행을 위해서도 기록

의 처분 동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기업기록관리 역의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Discovery 모델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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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보고 그 절차를 공공기록관리 역으로 수용할 필요와 가능성을 검

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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